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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8.(월) 배포 즉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 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월),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
   * 2022. 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2023. 9.
16.(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
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되었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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